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 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 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 

 

■ 전년도,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  

 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  

 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 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국세 740408-*******

(단위:원)

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

343,040 315,000

(단위:원)

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

225,500 56,100 15,400 18,000 315,000

(단위:원)

구분 종류

월별 공제대상금액

공제대상금액
01월 02월 03월 04월

05월 06월 07월 08월

09월 10월 11월 12월

현금영수증 일반거래

0 0 0 0

225,500225,500 0 0 0

0 0 0 0

   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 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
   사용분에 포함)
 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4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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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 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 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 

 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 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국세 740408-*******

(단위:원)

구분 종류

월별 공제대상금액

공제대상금액
01월 02월 03월 04월

05월 06월 07월 08월

09월 10월 11월 12월

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

56,100 0 0 0

56,1000 0 0 0

0 0 0 0

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

0 0 0 0

15,4000 15,400 0 0

0 0 0 0

현금영수증 도서.공연비등
거래

0 9,000 0 0

18,0000 0 0 0

0 0 9,000 0

   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 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
   사용분에 포함)
 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4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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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 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 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 

 

■ 전년도,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  

 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  

 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 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박민성 571113-*******

(단위:원)

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

0 7,700

(단위:원)

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

7,700 0 0 0 7,700

(단위:원)

구분 종류

월별 공제대상금액

공제대상금액
01월 02월 03월 04월

05월 06월 07월 08월

09월 10월 11월 12월

현금영수증 일반거래

0 0 0 0

7,7000 0 7,700 0

0 0 0 0

   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 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
   사용분에 포함)
 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4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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